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본예산

예 산 총 칙

합 계 557,985,772 16,739,573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단위:천원)

일반회계 486,320,932 14,589,628

일반회계 486,320,932 14,589,628

기타특별회계 31,164,484 934,935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4,525,000 135,7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343,812 280,31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50,620 109,519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120,374 93,611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813,043 54,39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759,838 52,79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010,000 30,300

주택사업특별회계 2,007,389 60,222

농공단지특별회계 370,465 11,114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77,988 2,34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085,955 92,579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350,000 10,500

수질개선특별회계 50,000 1,500

공기업특별회계 40,500,356 1,215,011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500,356 1,215,011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제 2 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600,000천원으로 한다.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217,088천원으로 한다.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인건비(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2. 복리후생비

  3. 지방채 상환금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제 5 조

총액인건비제도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

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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